
평창 컨텐츠 스튜디오 조성   < >

평창 군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을 위한( , ) 

평 창 군 의 회  의 견 청 취 안

의 안
번 호

제안연월일

제  안  자 평창군수

제안이유1. 

영상 산업의 발전에 따른  대형 실내세트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

평창의 우수한 자연경관 및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컨텐츠 

제작을 위한 스튜디오를 조성하고자 함 

사업대상지 내 컨텐츠 스튜디오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

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복합형 

지구단위계획구역 특정 관광휴양형 으로 지정하고자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시행령 제 조에 의거

평창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
주요내용2. 

가 사업개요. 

사 업 명 평창 컨텐츠 스튜디오 조성사업

위     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번지 일원

면    적 

사업기간 년

사 업 비 억원 자기자본 억원 외부조달 억원

사업내용

영상촬영 및 컨텐츠 제작시설

제작팀 관광객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한 숙박시설

스튜디오 운영 및 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실 및 관리동

사업시행자 코탑미디어



나 . 평창 군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 안( , ) ( )

세부내용 붙임 설명자료 참조※ 「 」

 1)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( )( )

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

구  분
면  적( )㎡

결정 변경 사유( ) 
기  정 변  경 변경후

합  계 64,347 - 64,347

컨텐츠 스튜디오 조성에  

따른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

수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

관리

지역

계획관리지역 - 증) 64,347 64,347

생산관리지역 5,636 감) 5,636 -

농림지역 58,711 감) 58,711 -

용도지역 결정 기정 변경 도

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2) ( ) 

구분

도면

표시

번호

구역명
구역의

세  분
위   치 면  적( )㎡ 사   유

신설 ①

컨텐츠

스튜디오

지구단위

계획구역

복합형 평창읍 종부리 64,347 컨텐츠 스튜디오 조성을 통해  

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  

활성화에 기여하고 토지의   

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구 

단위계획구역 지정 

특정형
평창읍 종부리

번지 일원257-21
31,963

관광휴양형
평창읍 종부리

번지 일원257-22
32,384



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도

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3) ( ) ( )

도로 결정 변경 조서

구분

규 모

기능
연장

(m)
기점 종점

사용

형태
변경사유

등급 류별 번호
폭원

(m)

신설 중로 2 A 16
집산

도로
160

평창읍 종부리

257-29

평창읍 종부리

258-13

일반

도로

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
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

도로 신설

신설 소로 2 A 8
집산

도로
68

평창읍 종부리

257-21

소로 3-38

평창읍 종부리

257-16

일반

도로

대상지 북측 주요 이용
시설인 스튜디오 접근

성을 위한 도로 신설



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

특정형 지구단위계획

도면

번호

가구

번호
면적( )㎡

획  지
비  고

획지번호 위  치 면적( )㎡

총 계 31,963 - 31,963 -

- A 15,047 1~6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전 일원254 15,047
방송통신시설

및 부대시설

- B 6,795 1~3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임 일원257-29 6,795
도로 주차장, , 

저류지

- C 10,121 1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임 일원257-19 10,121 녹지

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

도면

번호

가구

번호
면적( )㎡

획  지
비  고

획지번호 위  치 면적( )㎡

총 계 32,384 - 32,384 -

- D 13,296 1~5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임 일원257-20 13,296
관광휴양시설
및 부대시설

- E 8,544 1~2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임 일원257-35 8,544 도로 주차장, 

- F 10,544 1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임 일원257-3 10,544 녹지

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변경 도



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

도 면

번 호

위    치

획지번호( )
구  분 계 획 내 용

-

A-1

~

A-6

/

D-1

~

D-5

용 도
허용용도

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제 종 근린생활시설1 3 1 (A-1~6, D1~5)∙ ｢ ｣

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제 종 근린생활시설1 4 2 (A-1~6, D1~5)∙ ｢ ｣

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 ( , , )

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문화 및 집회시설1 5 (A-1~6)∙ ｢ ｣

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방송통신시설1 24 (A-1~6)∙ ｢ ｣

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숙박시설1 15 (D-1~5)∙ ｢ ｣

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∙ 

건페율 이하60% ∙ 

용적률 이하200% ∙ 

높  이 층 이하4∙ 

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 등에 관한 결정도



다 추진현황 . 

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코탑미디어 평창군

주민제안 반영 통보 평창군 코탑미디어

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

일괄 지정ㆍ승인 고시 강ㆍ고 제 호

농촌활력촉진지구 기본계획 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

농촌활력촉진지구 기본계획안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부결

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 입안 

주민열람ㆍ공고 및 관련부서 기관 협의 

라 향후일정 . 

평창군의회 의견청취 

평창 군계획위원회 자문 

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 강원도 입안 신청

강원특별자치도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

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

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

참고사항3. 

 가 관계법령 붙임참조 . : 



관계법령 발췌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□ 

제 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28 ( ) 

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 조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도시ㆍ군

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

획안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

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

제 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

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

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

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

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

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

한다

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 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 

경우에는 제 항과 제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 은 지방의회 로 본다
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

제 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

ㆍ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

기한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

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

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□ 

제 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22 ( )

법 제 조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

말한다 다만 제 조제 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

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

법 제 조부터 제 조까지 제 조의 제 조 제 조 및 제 조의 에 

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

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

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

폐지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




